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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[ 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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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적용전에획득한국제적멸종위기종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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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 ANGERE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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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

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임을 증명합니다.

    년      월      일

유 역 환 경 청 장

(지방환경청장)
직인

   The Certificate is issued by

Place Date Signature Official seal and title

210mm×297mm(백상지 120g/㎡)


